
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

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남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

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,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

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수용 전 토지에 대

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아뷰를 하

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

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.<BR>(대법원 2003.07.11. 선고 

2001다83777 판결)<BR>


